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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Tax Info 2022 년 6 월호  
Regulation 

인니 국세청(DGT)은 부가세 세금 계산서 관련 신규 

규정에 대한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발행함  
 

2022 년 3 월 31 일 인니 국세청(DGT)은 부가세 세금 계산서에 관한 규정 번호 PER-

03/PJ/2022(PER-03)를 발행함. (Tax Alert April 2022 참조). 부가세 세금 계산서에 대한 

처리 및 관리의 간소화와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PER-03 의 조항 

시행과 관련 여러 가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이와 관련 DGT 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찾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FAQs) 목록을 발행함. 

 

다음은 FAQ 에서 다루는 몇 가지 질문임 

 

  

인도네시아 Tax Info | 2022 년 6 월  

2022 년 6 월 30 일 

In this issue: 
 

1. FAQs issued by DGT for the new 
VAT invoice regulation 

 
Customs Focus: 

2. Updates on the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 (ATIGA)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alert-apr2022-en.pdf


2022년 6월 30일 

 

02 

 

주된 납세지의 경우 부가세 세금 계산서 준비에 사용되는 

주소  
 

등록된 사업자의 부가세 관리가 자동으로 주된 납세지로 선정되는 특정 세무서(즉, 

LTO, STO(특별 세무서) 및 MTO(Kantor Pelayanan Pajak Wajib Pajak 

Besar/Khusus/Madya(KPP WP BKM))에 등록된 PKP 를 제외한 PKP 는 국세청에 주된 

납세지 신청을 할 수 있음. PER-03 제 6 조 (6)항 및 (7)항에 의거 공급이 다른 지점으로 

진행되는 경우 세금 계산서에 명시된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함: 

• 주된 납세지 사업자 PKP 명;  

• 주된 납세지 PKP 의 납세자 번호; 및 

•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주소 

 

FAQ 는 제 6 조(6)항 및 (7)항은 KPP WP BKM 에 등록된 구매자/공급받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인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관할 세무서에 세무 목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세 세금 계산서에 사용되는 주소는 

주된 납세지 PKP 주소여야 함.  상기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PKP 는 불완전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과금이 부과되며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을 구매하는 PKP 는 해당 부가세 세금 계산서 매입 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세 세금 계산서 업로드 마감일 
 

PER-03 은 특정 월에 작성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달 15 일까지 DGT 에 

업로드하고 승인 받도록 요구함. 세금계산서에 인쇄된 날짜는 그것이 최초 세금 

계산서이든 수정 세금계산서이든 상관없이 업로드 및 승인 마감일을 결정하는 일자로 

사용됨. 반품 메모(nota retur) 또는 VAT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문서 등 e-Faktur 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은 문서에는 마감일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세 세금계산서 거래 코드 
 

부가세가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PPN yang dipungut dengan besaran 

tertentu) (Tax Info May 2022 참조)의 적용을 받는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인도는 세금계산서에서 거래 코드 "05"를 사용해야 함. 

 

소매 PKP 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소매 PKP 기준(pedagang eceran)이 충족되는 경우 소매업 자격을 갖춘 PKP 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승인된 서명자의 이름 및 서명을 포함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FAQ 는 소매 세금계산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의 인도가 최종 소비자 특성을 가진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Article 6(6) and (7) of PER-
03 are only applicable for 
buyer/service recipient 
which central PKP is 
registered with KPP WP 
BKM and the branch 
where the delivery is 
made has already 
obtained NPWP for 
branch.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info-may2022-en.pdf


2022년 6월 30일 

 

03 

 

부가세 조세 혜택에 대한 적격 인도 관련 부가세 세금 계산서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용역의 인도가 부가세 조세 혜택 대상이 되지만 혜택 

시행령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PKP 는 거래 코드 "07” 또는 "08"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규정 기준으로 “기타” 메모를 표시해야 함. 

 

정부는 특정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인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조세 

혜택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음. 

 

기타 사항  
 

한 달에 동일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월합 세금계산서 (Faktur Pajak Gabungan)는 

늦어도 해당 월 말까지 작성해야 함. 

 

FAQ 는 인니 법률 및 규정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시행령이 없는 상황 

하에서 해당 규정이 발행될 때까지 경과기한 동안 FAQ 를 참조로 사용할 수 있음. 

 

 

관세 포커스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ATIGA) 업데이트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 에 대한 인증 운영 절차의 수정 및 원산지 증명서 

Form D 의 수정을 수용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은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 에 근거한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절차에 관한 장관령 No. 

131/PMK.04/2020 을 수정하기 위해 규정 No. 81/PMK.04/2022 를 발행하였음. 

 

PMK-81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소급 발행에 대한 조항 
 

이전 PMK-131 에 의거 원산지 증명서(CO) Form D 는 선적 또는 수출일 이전, 당일 

또는 늦어도 3 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했으나 PMK-81 에 따라 CO Form D 는 선적이나 

수출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되어야 함. CO Form D 는 특혜관세 부여의 근거가 되는 

지정발행기관에서 발행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임. PMK-81 에 따라 발행기관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선적 또는 수입일 이후에 CO Form D 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기관은 Form 의 “소급발행”란에 체크표시를 하여야 함. 이전에 PMK-131 에 

따라 CO Form D 는 선적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제한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고 "소급발행"란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었음. 

 

PMK-81 provides policy 
updates on the provisions 
of ATIGA regarding 
Issuance and Retroactive 
Issuance of CO Form D, 
Back-to-Back CO, and 
Retroactive Check start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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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증명서 
 

PMK-81 은 하나 이상의 CO Form D 및/또는 상품 원산지 목록(Deklarasi Asal 

barang)을 기반으로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전 PMK-

131 은 연결원산지증명서가 하나 이상의 CO Form D 및/또는 DAB 를 기반으로 발행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소급 확인 프로세스 시작일 
 

CO Form D 및/또는 DAB 와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소급 확인 

요청을 관련 발행기관 및/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이전 PMK-131 에서는 

소급 확인 요청된 날짜부터 소급 확인을 처리해야 했으나 PMK-81 하에서는 소급 확인 

요청을 받은 날짜부터 소급 확인을 처리해야 함. 

 

PMK-81 은 2022 년 5 월 17 일부터 발효되며 PMK-81 의 경과규정에 따라 PMK-131 의 

첨부 A 에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여 2022 년 10 월 31 일까지 발행된 CO Form D 는 

유효하며 PMK-81 규정에 의거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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